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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제도 관련 「건설산업기본법」 개정 사항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

 

2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개정(2023.12.29 개정, 2024.1.1 시행)에 따라, 건설공사의 시공자격

(건설업 상호시장)과 관련한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

 

<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>

끝.

구분 당초(개정 전 법률) 개정(현행 법률)

상호시장

전문공사

보호구간

ㅇ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의 전문

건설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

원도급 수주를 제한(‘23년말 까지)

 * 관련 조문 : 법 부칙(법률 제16136호, 

   2018.12.31) 제4항 

ㅇ 공사예정금액 4.3억원 미만의 전문

건설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

원도급 수주를 제한(‘26년말 까지)

 * 관련 조문 : 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 및 

   법 부칙(법률 제19865호, 2023.12.29) 제2조

전문간

공동도급

ㅇ 전문건설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구성

하여 종합건설공사 공동도급 허용

(‘24년부터)

 * 관련 조문 : 법 부칙(법률 제16136호, 

   2018.12.31) 제3항

ㅇ 전문건설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구성

하여 종합건설공사 공동도급 허용

(‘27년부터)

 * 관련 조문 : 법 부칙(법률 제16136호,

   2018.12.31)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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